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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관련「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( '20.11.18)」안내

1. 관련 : 코로나19 관련「근로자건강진단 실시 유예」안내 및 공표 계획(산업보건과-

4965, ' 20 .11. 18 )

2.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저조하고, 연말 건강진단 실시 집중화

및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「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

( '20.11.18)」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(일선기관)은 관내 사업장(붙임2. 사업장

용) 및 특수건강진단기관(붙임3. 진단기관용)에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고, 누리집(홈페

이지)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(지방관서용) 1부.

2.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(사업장용) 1부.

3.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(진단기관용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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